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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(02)2023-7595

4-5.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(보건복지부)

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

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

출연지원

관련부처

보건복지부

지원대상

중소･대기업

지원대상

• ｢보건의료기술진흥법｣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

지원내용

• 지원과제 (2013년 신기술개발 분야)

  - 첨단의료기술개발

     ∙ 세부과제 : 신약개발, 비임상･임상시험지원, 유망보건의료, 줄기세포･

재상의료

     ∙ 지원사업비 및 기간 : 과제당 연간 3~12억원 이내, 1~3년 이내

  -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

     ∙ 세부과제 : 면역백신개발

     ∙ 지원사업비 및 기간 : 과제당 연간 3.5~12억원 이내, 5년 이내

  - 국산희귀의약품연구개발 

     ∙ 세부과제 :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, 유망 치료재료 개발

     ∙ 지원사업비 및 기간 : 과제당 연간 6~18억원 이내, 2년 이내

• 기술료 징수

  - 영리법인인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~40%(대기업 40%, 중견

기업 30%, 중소기업 10%)의 기술료 납부

신청방법

• 신청시기 : 2013년(상반기) 4월, (하반기) 7월

• 신청방법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htdream.kr)에서 

전산입력 후 우편접수 


